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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․세출수정예산안

검   토    보    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 및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제61조의

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예산현황

□ 세입‧세출 예산안<총괄>
 (단위:천원)

구   분 제2회 추경수정 제2회 추경 비교증감 증감율(%)

합       계 318,780,000 318,571,000 209,000 0.07%

일 반 회 계 303,128,000 302,919,000 209,000 0.07%

특 별 회 계 15,652,000 15,652,000 0 0.00%
상 수 도 사 업 6,922,000 6,922,000 0 0.00%
수 계 기 금 3,490,000 3,490,000 0 0.00%
의 료 보 호 기 금 568,000 568,000 0 0.00%
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80,000 80,000 0 0.00%
새 마 을 소 득 사 업 1,225,000 1,225,000 0 0.00%
치 수 사 업 3,367,000 3,367,000 0 0.00%

❍ 일반회계  총 예산액은 3,187억 8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

대비 2억 9백만원(0.07%)이 증액 편성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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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입‧세출 예산안<일반회계>
 (단위:천원)

구    분 제2회 추경수정 제2회 추경 비교증감 증감율(%)

계 303,128,000 302,919,000 209,000 0.07%

 세

 입

 예

 산

지 방 세 수 입 21,900,313 21,900,313 0 0.00%

세 외 수 입 12,537,364 12,537,364 0 0.00%

지 방 교 부 세 134,401,000 134,401,000 0 0.00%

조 정 교 부 금 등 9,213,098 9,213,098 0 0,00%

보 조 금 95,100,848 94,891,848 209,000 0.22%
보 전 수 입 등
및 내 부 거 래 29,975,377 29,975,377 0 0.00%

계 303,128,000 302,919,000 209,000 0.07%

 세

 출

 예

 산

일반공공행정 23,533,838 23,518,738 15,100 0.06%
공공질서및안전 10,293,448 10,243,448 50,000 0.46%
교육 3,099,482 3,099,482 0 0.00%
문화및관광 31,001,326 31,001,326 0 0.00%
환경보호 28,273,397 28,273,397 0 0.00%
사회복지 56,350,383 56,350,383 0 0.00%
보건 4,791,826 4,786,051 5,775 0.12%
농림해양수산 51,695,666 50,917,864 777,802 1.53%
산업․중소기업 4,327,715 4,327,715 0 0.00%
수송및교통 8,036,973 7,936,973 100,000 1.26%
국토및지역개발 28,314,368 28,268,368 46,000 0.16%
예비비 1,454,397 2,240,074 △785,677 △35.07%
기타 52,120,825 52,120,825 0 0.00%

❍ 세입예산

지방세수입, 세외수입 등은 2회추경예산과 같으며, 보조금 

1,010억원으로 2억 9백만원 증액되었으며

❍ 세출예산

일반공공행정 부문 235억원, 공공질서 및 안전 103억원,

보건 48억원, 농림해양수산 517억원, 산업․중소기업 43억원,

수송 및 교통 80억원 , 국토 및 지역개발 283억원 총 10억원 

증액되었고, 예비비는 8억원을 감액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

- 3 -

4. 종합 검토의견

□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

❍ 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

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

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「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」에 

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이번 수정예산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긴급보수에 따른 예산

편성과 보조금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

법 취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❍ 「지방재정법」제3장(예산)

❍ 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제61조(예산안 심의)


